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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도는 화학물질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공정안전관리제도이

며, 현재 PSM 적용대상 사업장 중 약 90% 이상인 대부분의 사업장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PSM 보고서를 작성하고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따라서 어떤 화학물질

을 규제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어떤 규정수량을 적용할 것인가는 국내 PSM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1996년 PSM제도 시행 이후 적용대상물질 기준은 거의 개정

사항이 없었지만, 2000년 초부터 시작된 많은 연구에서 적용대상물질 기준의 개정을 요구하

고 있었다.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성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 제조,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도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적용대상물질기준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만큼 적용대상물질과 규정수량을 선정하는 기준도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반영하여 PSM 제도의 적용대상기준이 지속적으로 합리성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선정기준을 적용

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정보의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제안하고

자 한다. 


